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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인 도시숲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국제표준과 거버넌스 지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후, 우리나라 

도시숲 거버넌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도시숲 거버넌

스 개선방안은 IUCN 국제표준 거버넌스 지표를 활용한 방안과 도시숲법 내 거버넌스 강화방안으로 나누

어 제시하였다. 향후 필요한 연구로는 도시숲의 경제성 분석과 평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성 분석과 

평가, 그리고 장기적 모니터링 등이 있다.

핵심주제어: 자연기반해법, 도시숲, 거버넌스, 세계자연보전연맹, 지표

Abstract: As an aspect of nature-based solutions, this study aims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the governance of urban forests. To achieve this, we reviewed the applicability of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international standards and 

governance indicators, then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urban forest governance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which we derived implication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e proposed improvements to urban forest governance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measures utilizing the IUCN international governance indicators and measures to 

strengthen governance within the Urban Forest Act. Future research must include an 

economic analysis, an evaluation of urban forests, an analysis and evaluation of biodiversity 

and ecosystem health, and long-term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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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전 세계는 심각한 환경 훼손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기반해법1)을 활발히 시행

하고 있다.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발전목표,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등 여러 

국제적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IPCC, 2018; UNEP, 2023). 국내에서도 자연기반

해법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정책적 시사점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황상일･구경아, 2023a,b; 황상일･명수정･오일찬･구경아, 2023; 황상일･김충

기, 2024). 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연구(장인영･박은진･강성룡, 2021), 산림 분야에서의 

자연기반해법의 연계성을 분석하는 연구(최은호 등, 2023) 등이 수행되었다.

도시에서도 자연기반해법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Cohen-Shacham, 

Walter, Janzen, and Maginnis, 2016, p.97; IUCN, 2021, p.173; FEBA, 

2021, p.43). 이러한 해법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거버넌

스2)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Dorst, Jagt, Toxopeus, Tozer, Raven, and 

Runhaar, 2022; Adams, Frantzeskaki, and Moglia, 2023). Holscher et al. 

(2023)은 자연기반해법의 거버넌스에 있어 시스템 접근 방식의 제도화, 포괄

적 협력의 제도화, 그리고 지속적 학습과 반성의 제도화가 핵심이라고 제안

하였다. 또한 세계자연보전연맹3)(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국제표준에서 거버넌스를 위한 기준

과 지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IUCN, 2020a).

우리나라는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으로 도시숲 관련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산림청은 2020년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

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

1)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에 기반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적

으로 영문으로는 Nature-based Solutions으로 하며 약어로는 NbS으로 칭한다.
2)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

반 장치’을 말한다(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참조).
3)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영어로는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이고 

약어로는 IUC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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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청은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를 위한 구체적

인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산림청, 2018).

문제는 도시숲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

이다(이세영, 2021; 서울그린트러스트, 2024; 오윤주, 2024). 김용국･조상규

(2019, pp.19-56)의 연구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포용성 관련 설문 및 녹지 분

석 결과, 우리나라의 정책은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질적 개선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안되었다. 도시숲의 포용성과 지속가

능성은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의 일환인 도시숲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IUCN 국

제표준과 거버넌스 지표를 고찰한다. 이후 도시숲 거버넌스 법제 분석 및 사

례분석을 통해 도시숲 거버넌스의 미비점을 도출한 후 최종적으로 개선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연구의 목적이 도시숲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므로 

본 장에서는 도시숲의 프로토타입인 자연기반해법의 국제표준과 거버넌스 

지표를 자세히 고찰한다.

1. 자연기반해법 국제표준 개요

2008년에 세계은행에서 생물다양성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등장하였다(Kathy, 

Claudia, and Valerie, 2008, pp1-102). IUCN은 2016년 결의안에서 자연기

반해법을 처음으로 정의하였다(Cohen-Shacham et al., 2016, p.97). IUCN

은 자연기반해법을 ‘인간에게 웰빙과 생물다양성 혜택을 모두 제공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해결하고자 자연 생태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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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된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의

하였다(Cohen- Shacham et al., 2016, p.97). 최근에는 자연기반해법의 하

위개념으로 생태계기반적응 개념이 IUCN 뿐만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에서 활용되고 있다(FEBA, 2017, p.14; Lo, 2016, p.106; 

UNEP, 2021, pp5-8).

IUCN은 2020년에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국제표준’과 ‘국제표준 사용지침’

을 발간하였다(IUCN, 2020a, IUCN, 2020b). 이 국제표준은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공동 이해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기반해법 관행 개선과 관련 정책 개발을 

지원하는데 쓰인다(IUCN, 2021b, pp.10-11). 국제표준에는 8대 기준이 있다

(IUCN, 2020a, pp.1-3). 8대 기준의 내용과 상관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기준 

1에서는 자연기반해법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밝히고, 기준 2는 규모를 고려

한 설계에 대하여 다룬다. 기준 3, 기준 4, 기준 5는 각각 환경, 경제, 사회 분야

의 긍정적 성과에 대해 다룬다. 기준 3은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성의 증대, 

기준 4는 자연기반해법의 경제성, 기준 5는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실행력을 가

진 거버넌스에 대해 다룬다. 기준 6은 자연기반해법에서 환경, 경제, 사회 분야

의 주요 목표 달성과 여러 혜택의 지속적인 제공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의 균

형 유지에 대하여 다룬다. 기준 7은 자연기반해법의 적응 관리 원칙에 기반한 

순응적 관리, 기준 8 자연기반해법의 주류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해 다룬다. 

<그림 1> 자연기반해법 IUCN 국제표준 8대 기준의 연결성

출처: IUCN(2020a, p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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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연기반해법 거버넌스 지표

IUCN(2020a)은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국제표준에서 거버넌스를 위한 기

준, 즉 ‘자연기반해법은 포용적이고 투명하며 실행력을 가진 거버넌스를 필

요로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한다. 적절한 거버넌스는 자연기반해법의 성과

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자연기반해법 거버넌스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식별, 의사결정, 모니터링 및 피드백 반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거버

넌스를 통해 공정한 참여, 권한의 공유, 권리의 인식과 보장 및 책임이 명료화

되며,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동시다발적 이익이 확보될 수 있다. 포용적 

접근이 부족할 시, 의사결정 기반의 왜곡이 발생하며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유발된다. 포용적 자연기반해법 거버넌스에서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 핵심이다.(IUCN, 2021b, pp.7-9). 

자연기반해법 IUCN 거버넌스에는 다섯 가지 지표가 있다(IUCN, 2021a, 

<표 1>). 지표 1은 ‘자연기반해법 도입을 시작하기 전에 피드백과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이다. 즉, 지표 1은 사전 의견 수용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자연기

반해법 시행 이전 의견공유 및 동의를 보장할 것을 제시한다. 지표 2는 ‘성,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참여가 이루

어져야 하며, 사전통보승인4)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이다. 

이는 거버넌스 내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평등적 참여 및 토착민의 사전통보승

인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 3은 ‘자연기반해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자연기반해법 도입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이다. 이는 적정 이해관계자를 분별하고 소외된 수혜자의 보상 등 공평

한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마련할 것을 의미한다. 지표 4는 ‘의사 결정 

과정은 참여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응한다’이며, 이는 거버넌스 내에 권리와 이익에 대한 명문화를 통한 

갈등 및 시정 메커니즘의 구축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지표 5는 

4) 사전통보승인은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d 

consent)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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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기반해법 규모가 법적 허용범위 경계를 넘어 확장되면 법적 허용범위 

영향권 내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의사결정체계를 확립한다.’이다. 생태계는 

명확한 경계가 없으며 이에 법적 허용범위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범경계적 

거버넌스를 마련할 것을 의미한다. 

<표 1>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IUCN 국제표준 거버넌스 지표

구분 지표 내용

자연기반해법 
국제표준

-거버넌스-

1
자연기반해법 도입을 시작하기 전에 피드백과 갈등 해결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성, 연령 또는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참여가 이
루어져야 하며, 자유롭고, 우선적이며, 정보에 입각한 동의(Free, Prior and 
Informes Consent, FPIC)에 대한 토착민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3
자연기반해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자연기반
해법 도입의 모든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

4
의사 결정 과정은 참여하고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명
문화하고 이에 대응한다.

5
자연기반해법 규모가 법적 허용범위 경계를 넘어 확장되면 법적 허용범위 영
향권 내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의사 결정 체계를 확립한다.

자료: IUCN(2021a)

Ⅲ. 연구방법

본 연구는 자연기반해법의 하나인 도시숲의 거버넌스 체계 개선을 목적으

로 문헌분석과 사례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방법은 <그림 2>에 나

타내었다. 제2장 이론적 배경에서 도출된 자연기반해법의 국제표준(IUCN, 

2020a와 b)과 거버넌스 지표(IUCN, 2021a)를 바탕으로, 도시숲의 거버넌스

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숲법 내 내용과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산림청, 2018)

을 고찰하고 법제상 도시숲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이후 도시숲 거버넌스 

관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였다. 국내에서는 스타숲(이세영, 2021; 미래한강

본부, 2024), 서울숲(다누림, 2024; 서울의 공원, 2024; 서울그린트러스트, 

2024), 서울특별시(산림청, 2020), 충청북도청(오윤주, 2024)을, 국외에서는 

독일(문종만 등, 2024)과 미국(City of Chicago, 2024; USDA, 2024)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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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국내외 사례를 종합하여 자연기반해법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로 도

시숲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과 도시숲법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

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림 2> 연구방법

Ⅳ. 도시숲 거버넌스 현황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도시숲 거버넌스 법제 분석 및 사례분석을 통해 현행 도시숲 

거버넌스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도시숲 거버넌스 현황

1) 도시숲법5)과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6) 개요

도시숲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
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

5) 도시숲법 내용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청(2018)을 참고하였다.
6) 이 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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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법상 ‘도시숲’은 ‘도시에서 국민의 보

건･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과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 정의한다(법 제2조). 여기서 ‘도시숲등’은 ‘도시숲, 생활숲(마을숲, 

경관숲, 학교숲), 가로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법 제3조). 도시숲법

의 주요 조항에는 도시숲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도시숲･가로수의 조성･관

리 및 시범사업의 실시,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국민참여 활성화, 

모범 도시숲 인증 체계 구축, 도시숲 기부체납 및 관리･처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시숲법은 도시숲의 효과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필요한 재정적 지원과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 도시

숲의 지속가능성과 기능성을 보장한다.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의 비전은 ‘숲 속의 도시, 숲 속의 대한민국’이고, 목

표는 ‘일상생활 속의 도시숲 확대 및 질적 가치 증진’이다. 정량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1인당 생활권 도시숲을 1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5대 핵심 전략은 도시숲 네트워크 체계 정립, 도시숲의 양적 확

대, 도시숲의 질적 가치 증진, 도시숲의 활용 확대,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
관리 기반 구축 등이다.

전략 ‘지속가능한 도시숲 조성･관리 기반 구축’은 ‘민간참여 활성화’ 항목

을 따로 마련한다. ‘민간참여 활성화’ 부문은 ‘도시녹화운동의 지속 전개’와 

‘민간주도 플랫폼 마련 및 활성화’로 구분된다. ‘도시녹화운동의 지속 전개’ 

부문에선 시민･기업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도시숲 조성을 확대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연계하여 기업 참여를 확대하거나 시민･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한다. ‘민간주도 플랫폼 마련 및 활성

화’ 부문에선 민･관 거버넌스를 조직화하고 활성화한다. 국가 및 지자체는 전

국적으로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자생 민간단체를 체계화하고, 민간이 주

도하고 기업의 참여와 지자체･정부가 지원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도시숲 조성･
관리 유형을 확대한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도시숲 조성･관리를 위해 민･
관 거버넌스 체계의 전국 네트워크 조직을 중간지원조직화한다. 이 때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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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은 정부･지자체 사업을 위탁하거나 기업･시민이 기부 신탁(수탁)하는 경

우, 도시숲의 조성･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거나 관리한다.

2) 도시숲 거버넌스 현황

도시숲 거버넌스는 도시숲법과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에 따른다. 도시숲 

거버넌스는 계획, 조성･관리, 국민참여 활성화 등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계획 단계의 경우, 도시숲법은 도시숲 기본계획 내에 국민 참여 활성화 내

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도시림 기본계획은 ‘도시숲 네트워크 활

성화 TF 운영’, ‘전국 네트워크 조직 발족’, ‘중간지원조직의 활동을 위한 법

적 근거 마련’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이러한 계획은 시민이 도시숲과 관련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성･관리 단계의 경우, 도시숲법은 ‘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를 두어 지방자치단체 내 주민대표를 포함하도록 보장한다. 제2차 도시림 기

본계획은 시민 참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한다. 예를 들면 ‘도시숲 조성 심

의회 운영’, ‘관리 위원회 구성’, ‘조성 관리의 교육과정 연계’, ‘골목숲 가꾸

기’, ‘깨끗한 등산로 만들기’, ‘집 앞 정원가꾸기’ 등 조성･관리는 관 주도로 

하고,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국민참여 활성화 단계의 경우, 도시숲법에서 국가나 지자체는 도시숲지원

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도시숲 관련 민관 협의체 설립 및 운영 시 제도

적, 비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인 또는 기업이 수목, 토

지 등의 기부채납을 관에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 제2차 도

시림 기본계획은 도시숲 활성화를 위해 캠페인, 공모전, 우수사례 등의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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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숲 거버넌스 사례 분석

1) 국내 사례

(1) 스타숲 Ⅰ

서울시는 2012년 강남구 달터근린공원에 60㎡규모의 ‘그룹 신화숲’을 조

성한 것을 시작으로 팬클럽과 함께 서울 곳곳에 스타 이름을 딴 숲 58곳을 마

련했다(이세영, 2021). 팬클럽이 숲 조성 비용을 모금하면 서울시와 민간 대

행업체가 숲 조성 부지를 선정해 수목을 심고 숲을 꾸미는 방식이다.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팬클럽, 민간 대행기업, 관할 지자체 간 이

해관계가 불분명하여 관리 책임을 서로 미루어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이세영, 2021).

이 사례에서 서울시는 스타숲을 도입하기 이전에 의사결정 갈등 해결 메

커니즘을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스타숲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

관계자를 식별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또한 서울 곳곳에 스

타숲이 조성되었지만, 지자체(구･동 등) 내, 지자체 간의 관리를 위한 의사결

정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2) 스타숲 Ⅱ

2023년에 서울시와 서울환경연합이 협력하여 난지한강공원에 스타숲 10

곳을 조성하고 수목 18,318주를 심었다(미래한강본부, 2024). 서울시에서 1

만제곱미터의 부지와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팬들은 수목을 기부하였으며, 

서울환경연합 주관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례에서 민관은 협력하여 재원 및 부지 지원과 관리 주체에 대한 명확

한 정의를 바탕으로 스타숲을 조성하였다. 또한 스타숲의 조성･관리, 사후 

모니터링의 각 절차의 주체와 이해관계는 명확히 설정되었다. 

(3) 서울숲

서울숲은 서울시와 재단법인 서울그린트러스트가 2005년에 서울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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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성한 도시숲이다(서울의 공원, 2024). 대표적인 민･관･협 협력 도시숲

의 성공 사례이다. 서울시의 재정 및 부지 지원,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및 녹

지 기증, 민간 단체의 관리 및 경영을 통해 조성되었다. 민간 단체는 도시숲

의 운영과 관리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키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

다(서울그린트러스트, 2024).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운영하며 현재까지 서

울 시민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다누림, 2024).

(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2020년 시군구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인)을 비교

하였을 때, 서울 전체 평균(6.87)에 비해 높은 지역은 서초(37.34), 종로

(16.54), 중구(11.94), 마포(10.58), 강동(9.0), 송파(8.41), 강남(8.37), 강서

(7.30) 등이었다(산림청, 2020). 또한 평균에 비해 낮은 지역은 관악(1.08), 금

천(1.78), 성북(2.28), 동대문(2.45), 노원(2.73), 서대문(3.32), 용산(3.54) 등

으로 나타났다(산림청, 2020). 연립･다세대 주택 비율이 높은 관악구와 금천

구의 도시숲 면적은 낮았고, 자치구의 예산이 많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 서초

구의 도시숲 면적이 높았다(산림청, 2020).

서울특별시는 규모가 큰 지자체로, 도시숲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와 이익을 명문화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가 환경적 혜택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5) 충북도청

오윤주(2024)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2023년부터 도청을 중심으로 청주 옛 

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의 주요 내용은 2025년까지 200

여억원을 들여 350대의 주차공간을 갖춘 후생관을 짓고, 40여억원을 들여 

도청 정원과 교통체계 등을 정비한다. 이 사업으로 인해 1937년에 조성된 도

청과 정원(87년된 정원과 100여살 수목)이 사라지게 된다. 이들 수목은 청주 

외곽에 들어선 충북도로관리사업소･안전체험관 등으로 옮겨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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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충청북도가 도시숲 정비로 인해 수혜자인 시민들의 의견수

렴 메커니즘이 부재하며,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문

제가 존재한다. 또한 충청북도는 도시숲 조성 단계에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식별과 지역사회에 대한 의견 수렴 거버넌스 구축에 다소 미흡하게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국외 사례

(1) 독일 베를린 기스 덴 키츠

비영리 재단 시티랩 베를린과 시민들이 협력하여 진행한 기스 덴 키츠

(Gieß den Kiez) 프로젝트는 2020년부터 베를린에서 시민들이 직접 수목에 

물을 주며 도시숲을 관리하는 거버넌스 사례다(문종만 등, 2024, p.146). 이 

프로젝트는 여름철 수목 건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홈페이

지를 통해 수목 현황, 강수량, 펌프 위치 등의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시민들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물이 필요한 수목을 찾아 관수하고, 그 기

록을 남길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커뮤니티 기능을 통해 시민들 간에 정

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이 사례의 의의는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들이 스스로 정

보를 활용해 가로수를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2) 미국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

1998년부터 시카고 정부와 비영리 단체인 밀레니엄 파크 재단은 협력하

여 밀레니엄 파크를 조성하고 운영해 왔다(City of Chicago, 2024). 이들은 

지하 주차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익과 도시숲 수혜자인 지역 관공서, 기업, 개

인의 모금을 통해 공원을 조성했으며, 기부자의 이름을 따 장소 명칭을 부여

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참여와 민관 협력을 통해 밀레니엄 파크는 매

년 2천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례의 의의는 공원 수혜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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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해 계획 단계부터 공원 이용을 활성화한 점에 있다. 또한, 비영리 단체 

설립과 참여 과정을 명문화하여 자연기반해법을 지속 가능하게 수행한 점에

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3) 미국 산림청 국립 파트너십 사무국

미국 산림청은 국립 파트너십 사무국을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며,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USDA, 2024). 사무국의 프로

그램은 인력 개발 파트너십, 산불 위기 전략, 안전한 농촌 학교 지원, 파트너

십 강화, 보존 금융 등 세분화되어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각 사례와 참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무국은 애리조나 엘크

협회와 협력하여 '코코니노 국유림 관리', '유색인종 대학생과 함께하는 학생 

국가공인 소방팀 창설', '통애스 국유림의 하천 및 숲 복원' 등 산림청, 원주

민, 기업, 연방 및 주 관리기관, 환경단체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민 참여 프

로그램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 사례의 중요한 의의는 사무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다. 특히 사무국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민간 참여의 접근성을 보장하여, 이해

관계자들이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했

다. 또한 소외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까지 고려하여 포용적인 자연기반해

법을 실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3. 도시숲 거버넌스 현황 종합

국내 사례로는 스타숲 2곳, 서울숲, 서울특별시, 충청북도청 등 총 5곳을 

조사하였다(<표 2>). 이 중 스타숲 Ⅱ과 서울숲은 긍정적인 도시숲 거버넌스

의 모범을 보여 주었으나, 나머지 사례들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해외의 독일 베를린의 기스 덴 키츠, 미국 시카고의 밀레니엄 파크, 그리고 

미국 산림청의 국립 파트너십 사무국 사례는 시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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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시숲 및 자연기반해법의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보여 준다. 베를린

에서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수목을 관리하고, 시카고는 민관 협력을 통해 

밀레니엄 파크를 조성하며 지역 경제에 기여했다. 미국 산림청은 다양한 이

해관계자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포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투명한 정

보 공개와 참여 기회를 보장하였다.

결론적으로,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도시숲 법제는 거버

넌스 측면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

제적으로 인정된 지표를 활용해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숲법 내에서 거

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으로도 개선할 수 있다.

<표 2> 도시숲 거버넌스 사례

구분 사례 내용

국내

스타숲 1
(이세영, 2021)

• 서울시, 민간 대행업체, 팬클럽 간 협력을 통해 서울 곳곳 스타숲 
58개소 설치.

• 관리책임 회피로 인한 사후관리 미흡 문제 발생.

스타숲 2
(미래한강본부, 2024)

• 서울시, 서울환경연합 협력을 통해 난지한강공원 스타숲 조성.
• 서울시 부지 및 사후관리 지원, 서울환경연합 모니터링, 스타 팬클

럽 수목 기부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서울숲
(서울의 공원, 2024)

• 서울시, 민간 단체, 민간 기업 간 협력을 통해 성동구에 도시숲 조성.
• 서울시 재정 및 부지 지원, 민간 기업 기부금 및 녹지 기증, 민간 단

체 관리 경영을 통한 민-관-협 거버넌스 구축.

서울특별시
(산림청, 2020)

• 서울시 시군구별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인) 서초(6.87), 종
로(16.54), 관악(1.08), 금천(1.78) 등.

• 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도시숲 면적이 낮고, 자치구 예산이 많고 
아파트 비율이 높은 지역의 도시숲 면적이 높음.

충청북도청
(오윤주, 2024)

• 충청북도청에서 도청을 중심으로 옛 도심 활성화 사업 실시. 충청
북도청 내 정원을 주차장으로 대치하며 도시숲을 축소함.

• 도시숲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 수렴 메커니즘이 부재함.

국외

독일, 기스 덴 키츠
(문종만 등, 2024)

• 베를린 시민, 비영리 재단의 협력을 통해 베를린 도시 가로수 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함.

• 비영리 재단에서는 플랫폼을 제공, 시민은 모니터링 및 관리 시행.

미국, 밀레니엄 파크
(City of Chicago, 2024)

• 시카고 정부, 비영리 단체, 민간 기업의 협력을 통해 시카고 밀레니
엄파크 조성.

• 정부는 부지 제공, 비영리 단체는 자금 조달 및 공원 운영, 민간 기
업은 기부를 통해 거버넌스를 구축.

미국, 산림청
(USDA, 2024)

• 산림청 산하 국립 파트너십 사무국을 통해 지자체, 민간 기업, 민간 
단체, 시민과의 협력 프로그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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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선방안

본 장에서는 도시숲 거버넌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숲 거버넌스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 결과,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시민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적 개선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1) 자연기반해법 거버넌스 지표를 중심으

로 도시숲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 2) 도시숲법에서 도시숲의 계획, 조성 및 

관리, 국민참여 활성화 등 세 가지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 등 두 

가지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 지표를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7)

1) 지표 1(사업 이전 갈등해결 메커니즘 설정)

현재 도시숲법은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성 및 관리 단계에서 

피드백을 제공하고, 계획 수립 시에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는 주로 조성 및 관리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도시숲 사업의 초기 계획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때 모든 이해당사자가 해당 메커니즘을 만

장일치로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갈등 해결 메커니즘은 이용

이 간편하고, 예측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이며, 참여 가능성

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이 메커니즘은 합의된 절차, 규칙, 규율을 

따르도록 하고 필요시 보상 방안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러한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개선함으로써, 도시숲 사업이 더욱 공정하고 투

명하게 진행되며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7)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표는 IUCN(2021a)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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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표 2(평등한 참여와 원주민의 권리 보장)

현재 도시숲 설계와 이행과 관련해 완전한 참여8)와 원주민9)의 권리를 인

정하는 사전통지 및 승인 절차와 방법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 도시숲법 심의

위원회를 포함한 대표자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선정 절차와 기준이 미비하

며, 원주민의 구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도시숲 전 과정에서 완전한 참여와 원주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

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특히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한 사전 통지 및 승인 절차를 명확하게 수립하

는 것이 중요하다.

3) 지표 3(이해관계자 식별 및 적극 참여 장려)

도시숲 조성, 설계, 이행, 종료의 전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이들이 도시숲 도입의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

록 하는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도시림 기본계획 수립 시 1

인당 도시숲 면적 등 환경적･경제적 지표를 고려한 정책은 고려되고 있으나

(산림청, 2018; 산림청, 2020; 산림청, 2023; 산림청, 2024), 이해관계자를 식

별하고 보상하는 평가 도구는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숲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식별하고, 이들의 참여

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필요하다. 이해당사자는 상황에 

따라 원주민, 거주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8) 완전한 참여란 이해관계자가 도시숲의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

발적으로 집단적이고 지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특정 이해관계자 

그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은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알리는 방식의 수동적 참여

는 절차의 견고성을 약화시킨다. 또한 참여는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자 그룹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추출하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강압적이거나 물질적 이익으로 장려

되어서도 안 된다(IUCN, 2022b, p.30 참조).
9) IUCN에서는 토착민(indigenous people)이란 용어를 쓰는데, 본 연구에서는 원주민

(原住民)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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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분석은 지도화 도구 등

의 방법을 통해 수행하고 이를 통해 도시숲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이해관계

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

자 역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있

는 경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상과 권한 부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메커

니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거버넌스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

가 도시숲 사업에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4) 지표 4(이해관계자 권리/이익 명문화 및 대응)

도시숲 법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충분히 명문화하지 못하

고 있다. 도시숲법 제13조에서는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제4장에서는 민간 

주도 도시숲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포괄하는 법적 장치는 미비하다.

따라서 이해관계자의 정의, 식별, 참여 거버넌스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도시숲 조성 전 

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홈페이지 등 구체적 도구를 통해 공개하여 투명한 거

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숲 관련 의사결정 과정은 이해관계

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이해관계자의 경우 그들

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잠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협상을 통해 해결하고, 해결

되지 않는 갈등은 갈등 조정 및 시정 메커니즘을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거버넌스 개선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도시숲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5) 지표 5(광역적 공동 의사결정 협력체계 구축)

현재 도시숲이 법적･행정적 경계를 초월할 경우, 이해관계자 간 의사결정

을 수립하는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시림 기본계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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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성을 고려한 기후 및 생태적 이익의 범위는 명확히 설정하기 어려운 상

황이다. 생태계는 행정적 경계를 초월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또한 이러한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 예를 들어, 새는 도시숲이라는 서식처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여러 이해관계자가 행정적 경

계를 넘어 존재할 수 있다. 

이럴 때, 국내외 환경법 등 법적 측면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적 측

면에서 이해관계자 간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상황에 맞게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통해 법적･행정적 경계를 넘어선 포괄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함으

로써, 도시숲 관리와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도시숲법 내 거버넌스의 강화

지표를 활용하여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은 도

시숲법에서 도시숲의 계획, 조성 및 관리, 국민참여 활성화 등 세 가지 단계에

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 계획 단계

도시숲의 계획 단계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청은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도시숲

등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을 신규로 포함시킨다. 또한, 국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조항에는 단순히 조성･관리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도 

거버넌스가 포함되도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10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관할 지역의 ‘도시숲등 조

성･관리계획’에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명시하여, 어떻게 이해관계자 참여를 

유도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이 

계획에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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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도시숲등 기본계획’,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등 세 가지 계획 모두에서, 도시숲과 가로수를 도입하기 전 피드백과 갈

등 해결 메커니즘을 설정한다. 이 메커니즘은 만장일치 동의를 기반으로 하

여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원주민, 거주민,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를 통해 도시숲 계획의 전 과정에서 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구조를 확립할 수 있다.

2) 조성 및 관리 단계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도 

도시숲 조성을 위해 소유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산림청장은 도시숲을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리 지표를 설

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역사, 문화, 경제, 사회, 환경적 특

색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관리 지표를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을 측정, 평가, 관리할 때 원주민의 권리를 인

정하고, 거주민의 참여 메커니즘을 설정하고 시행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산림청,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를 식별하고, 도시숲 도입의 모든 절차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와 이익을 

명문화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한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의 규모가 법적 경계를 넘어서면 영향권 

내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도록 한다.

일곱째,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원주민, 거주민, 협동조합, 기업 등이 

가로수 조성･관리 (도로 포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

축하고 시행한다.



298  환경정책 제32권 제4호

여덟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 원주민, 거주

민,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 지역민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 다수를 포함시킨다.

아홉째,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숲 조성･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할 

때,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참여를 보장하고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시행한다. 또한, 시범사업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모든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의 규모가 법적 경계

를 넘어서면 영향권 내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과정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

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과 투명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국민참여 활성화 단계

도시숲의 국민참여 활성화 단계에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림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관 협의제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

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 협의제는 관(산림청,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원주민, 거주민, 토지 소유자), 시민단체, 기업, 협동조합 등이 포함된

다. 협의제는 계획, 조성･관리, 지원센터 지정･운영, 시범사업 실시, 기부체

납 관리･처분 등 도시숲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 동의를 통해 갈등

을 해결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둘째, 민관 협의제에서는 차별 없는 상호 존중과 평등에 기반한 참여가 이

루어져야 하며, 원주민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민관 협의제는 가능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와 이익을 명문화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도록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홈페이지를 통해 계획서, 보고서, 도시숲 통계 등 모

든 이해관계자에게 공평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관계

자의 참가 현황 및 도시숲 사업 시행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투

명성을 높인다.

이러한 방안들은 도시숲 프로젝트에서 국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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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도시숲의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법제와 사례를 통해 제

안하였다. 도시숲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표를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과 도시숲법 내 거버넌스 강화방안이다.

지표를 활용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은 사업 수행 이전의 구체적인 의견수렴 

도구 마련 (지표 1), 평등한 참여와 원주민의 권리 보장 방안 마련 (지표 2), 이

해관계자 식별 및 보상에 대한 대책 마련 (지표 3), 이해관계자 명문화 도구 

마련 (지표 4), 광역적 공동 의사 결정 협력 체계 구축 (지표 5) 등이다.

도시숲법 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은 도시숲의 계획, 조성 및 관리, 국민참여 

활성화 단계로 나뉜다. 도시숲 계획 단계에서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숲등 기본계획,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가로수 조성･관리계획에 대

해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수립한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 단계에서는 산림청

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단체, 협동조합 등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이 토지 매수 또는 임차를 위해 소유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

치단체는 유연한 관리지표 설정･관리, 거주민의 참여 메커니즘 설정･시행, 

이해관계자의 식별 및 참여, 명문화, 공동 의사결정체계 확립 등을 시행한다. 

도시숲 국민참여 활성화 단계에서는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민관 협의제

를 구성･운영할 때, 평등에 근거한 참여와 원주민의 권리 우선 인정을 보장

한다.

향후 연구가 필요한 주제로는 도시숲의 경제성 분석과 평가가 있다. 도시

숲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주제는 도시숲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건강성 분석 및 평

가와 모니터링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니터링 부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자연기반해법으로 인한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위해 조직 및 예산 투입 방안 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지역 소멸 시대를 맞아 자연기반해법을 지방자치단체의 환

경계획에 적정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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